
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검   토   보  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의안번호 : 제27호

다. 제출일자 : 2022. 7. 13.

라. 회부일자 : 2022. 7. 14.

2. 제안사유

○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이용환경을

개선하고 양질의 지하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

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, 서울교통공사를 설립·운영하고 있음

○ 이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,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시민안전

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과에서 추진하고

자 하는 주요 사업들을 2022회계연도 우리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

위해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(출자기관) : 서울교통공사

나. 주요 사업

○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

○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(1역사 1동선 구축 관련)

○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

○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

○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

4. 참고사항

○ 기관현황

기 관 현 황

▸ 설립일자 : 2017. 05. 31

▸ 설립목적 : 지하철(1~8호선) 건설·운영 및 부대사업 추진을 통한

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

▸ 소 재 지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(용답동)

▸ 조직현황(’22. 2月 기준)

- 본 사 : 사장, 감사, 6본부, 6실, 42처

- 현 업 : 1부문, 2원, 1단, 10센터, 58사업소

▸ 인력현황(’22. 2月 기준) : 정원 16,306명 / 현원 16,606명



○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

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

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

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예산조치 :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(추경2차)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2022년도 서울교통공사 출자사업 현황(추경2차)

(단위 : 천원)

구 분 출자액(안) 비 고

계 34,034,080

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,000,000 - 국비매칭

지하철 5~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961,000

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2,289,000 - 1역사 1동선 확보 관련

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5,697,080 - 국비매칭

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1,800,000

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△3,013,000 - 국비매칭

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2,600,000

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사업 2,700,000

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2022회계

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출자하기 이전에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

을 얻어야 한다.

※ 참고 :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나. 검토의견

▮ ’22년 지하철 분야 출자 내용(추경 예산편성)

○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으로 1,617억 45백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

출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, 이번 추경을 통해 총 452억원

(27.9%)을 추가 증액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

동 동의안은 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(10억원), 지하철

5~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(9억 61백만원), 지하철역 승강편의

시설 설치(122억 89백만원),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(156억



97백만원),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(18억원), 지하철 전동차

내 CCTV 설치(△30억 13백만원),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

시범설치(26억원),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사업(27억원)등과 관련한

추가 예산편성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※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사업관련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
2020년 2021년 2022년

합계 본예산 추경 합계 본예산 추경 합계 본예산 제1회
추경

제2회 
추경

합 계 168,000144,243 23,757 132,977116,468 16,508140,866104,211 4,908 31,747

지하철 1~4호선
노후시설 재투자

43,024 24,967 18,057 64,191 64,191 - 27,653 26,653 - 1,000

지하철 5~8호선
노후시설 재투자

35,27035,270 - 26,95026,950 - 20,83819,877 - 961

지하철역
승강편의시설 설치

40,30034,600 5,700 22,92717,050 5,877 28,84611,649 4,908 12,289

지하역사 공기질
개선

49,22749,227 - 18,909 8,277 10,63161,72946,032 - 15,697

가산디지털단지역
혼잡도 개선

179 179 - - - - 1,800 - - 1,800

지하철 전동차 내
CCTV 설치

- - - - - - 8,153 11,166 - △3,013

지하철 승강장
자동안전발판

시범설치
- - - - - - 2,600 - - 2,600

지하철 안전관리
강화사업

- - - - - - 2,700 - - 2,700

▮ 출자 동의안 의의

○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제1항1)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



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2)에 따라 설립된 서울교통공사는 같은법

제53조3)에 근거하여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

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4)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

얻도록 하고 있음

○ 이에 동 동의안은 ’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출자 내용과 필요성

등을 고려하여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

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5)를

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

▮ 출자 동의 필요성

○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기준 영업연장 312.3km, 지하철역

278개역, 전동차 3,563량을 운영하면서 일평균 약 559만명의

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나 총수익은 1조 6,802억원인 반면 총비용은

2조 6,446억원으로 당기순손실 9,644억원, 부채 6조 6,072

억원에 달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

1)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

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2)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

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.

3)「지방공기업법」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

물로 출자한다.

4)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

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5)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·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(행정자치부 재정정

책과–5653호, 2015.10.19.)



○ 특히,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

운임수입 감소와 노인·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,

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시행, 5년간 요금동결 등으로 수송원가 대비

평균운임율6)이 50.2%에 불과한 실정으로 서울교통공사 자체

운영수입만으로 서울지하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

○ 따라서,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질 개선

사업 등의 시설 개선을 서울교통공사 자체적으로는 추진이 어렵

다는 점에서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

최소한의 필요예산에 대한 출자 동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

○ 특히,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1역사

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6개 지하철 역사 중 13개 역사에 현재

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행중이기는 하나 서울시가 2024년까지

1역사 1동선을 100% 확보하기로 발표함7)에 따라 조속한 사업

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자 동의가 필요하

다 할 것임

○ 다만, 동의안의 의결은 관련법에 따라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

6) 지하철 일인당 수송원가 (’21년 결산기준, 단위 : 원)

구 분 수송원가 평균운임 부족액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
서울교통공사 1988 999 989 50.2%

※ 수송원가 = 총괄원가(영업비용+자본비용(관리운영권상각비 미포함))/수송인원(승차인원기준)

※ 평균운임 = 운수수입/승차인원 ※ 부족액 = 수송원가-평균운임

※ 수송원가대비 평균운임율 = 평균운임/수송원가

7) 보도자료, 「오세훈 “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”」, 2022.4.19



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사전 승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심의 등을

통해 서울교통공사 매칭예산 투입여력, 국비지원 현황 등이 종합

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

아울러 서울시는 출자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·감독하여 사업추진과

예산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

○ 한편,「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별 설명서」8)에

따르면 ‘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’ 사업 출자금이 30억 13

백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

동 동의안 붙임 자료에는 ‘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’ 사업에

81억 53백만원을 출자 편성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에

따라 총 출자 총액도 실제 340억 34백만원이 아닌 452억원으로

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

않도록 해야 할 것임

8)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별 설명서

○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안(A) 기정예산(B) 증감(A-B)

계
(x3,494,000)

11,647,000

(x4,785,000)

15,951,000

(x△1,291,000)

△4,304,000

공사·공단자본전출금
(x3,494,000)

3,494,000

(x4,785,000)

4,785,000

(x△1,291,000)

△1,291,000

출자금
(x-)

8,153,000

(x-)

11,166,000

(x-)

△3,013,000


